
일 상 감 사 요 청 서

건 명 제112회 이사회 부의안

1. 사업개요

○ 사업근거 : 공사 정관 제25조,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

○ 사업내용

- 보고사항 : 인사규정 개정(안), 가락시장 수박 산지선별 및 팰릿출하 사업

추진 보고

- 의결사항 : 201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(안), 지하철관련 시설물 무상 기부 및

토지 지상권 제공

○ 사업기간 : 해당 없음.

○ 사업비 : 2,345백만원

2. 자체 검토의견

가. 사업의 추진배경

○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에 201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(안) 이사회 부의

나. 사업의 필요성

○ 가락몰의 안전 및 원활한 농수산식품 유통기능 수행을 위한 물류시설과 각

종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입주상인 이전에 따른 민원 해소

○ 시설현대화사업 도매권역 설계 공모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

다. 사업의 적정성(관련규정 검토)

○ 가락몰의 안전 및 원활한 물류 기능, 물류효율화 사업, 시설현대화사업 도매권

역 설계 공모등을 위한 예산 필요

○ 공사 정관 제25조,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이사회 부의

라. 기대되는 효과

○ 가락몰의 물류시설 안전 확보와 부대시설 보완으로 원활한 물류 기능 확대

로 인한 이전 배치 원활

○ 물류 효율화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현대화사업의 최적의 설계 구현

첨부 : 제107회 이사회 부의안 1부.


